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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에관한국제정책(녹색화학)
2019년에채택된 UN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는 2030년까지빈곤, 불평등, 환경
보호와같은글로벌문제를해결하기위한

17개목표를포함하며, 화학물질관리와관
련된주요목표는다음과같음;

세부목표 3: 유해화학물질로인한사망및
질병을줄여건강한삶을보장하고

세부목표 6: 오염과유해배출을줄여수질
을개선하며,

세부목표 12: 효과적인화학물질수명주기
관리를통해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을촉

진한다. 

이러한목표는화학물질관리에서친환경

지속가능성으로의전환을주도하여기업이

유해화학물질사용을최소화하도록장려

한다.



화학물질관리목표

UNEP 화학물질에대한글로벌프레임워크는지속
가능한화학물질관리를위한포괄적인법적프레임

워크와제도적메커니즘을수립하는것을목표로하

며, 주요이니셔티브는다음과같습니다.

● 2030년까지각국정부는화학물질의부정적
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법적체계를마련해

야한다.
● 효과적인화학물질관리전략을위한지침개

발.

기업은화학수명주기전반에걸쳐지속가능한화

학및자원효율성에투자한다.

또한이해관계자는보다안전한대안을개발하고유

해물질에대한지속가능한솔루션을우선시하여보

다안전한제품가치사슬을보장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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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PA(미국환경보호청) 
Safer Choice 프로그램Safer Choice Program은다음과같은여러이니셔티
브를통해환경친화적인제품을홍보한다.

● 인증제품을위한 Safer Choice 라벨
● GreenScreen 인증및 Cradle to Cradle 인증

더안전한화학성분목록(SCIL) 및 EPEAT 레지스트
리

이러한인증은소비자가화학수명주기전반에걸쳐

녹색화학원칙과자원효율성을준수하는제품을식

별하는데도움이된다.



2. 녹색화학 평가법

안전한 화학물질을 위한 그린스크린
발암성 (C)

그룹 I 인체

유전독성/변이원성 (M)

생식독성 (R)

발달독성 (D)

내분비계 교란성 (E)

급성 독성 (경구, 경피 및 흡입) (AT)

그룹 II 및 II* 인체

단회 (ST-Single)
전신독성 (경구, 경피 및 흡입)

반복* (ST-Repeated*)

단회 (N-Single)
신경독성 (경구, 경피 및 흡입)

반복* (N-Repeated*)

피부 민감성* (SnS*)

호흡기 감작성* (SnR*)

피부 자극성 (IrS)

눈 자극성 (IrE)

급성 수생환경 독성 (AA)
환경유해성

만성 수생환경 독성 (CA)

잔류성 (P)
동태

생체농축성 (B)

반응성 (R)
물리적 특성

인화성 (F)

잔류성
생체농축성
인체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불충분한
데이터로 인해
분류 불가

사용 가능하나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음

사용 가능하나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 사용
권장

대체 필요-고우려 화학물질

선호-안전한 화학물질

인증받은
프로파일러
인증받은

프로파일러



2. 녹색화학 평가법

안전한 화학물질을 위한 그린스크린: 대체물질 식별

Molecular weight
(g/mol)EC#CAS#AcronymName

390.57204-211-0117-81-7DEHPDi(2-ethyl hexyl) Phthalate

402.48201-067-077-90-7ATBCAcetyl tributyl citrate

370.57203-090-1103-23-1DEHADi(2-ethyl hexyl) Adipate

390.56229-176-96422-86-2DEHTDi(2-ethyl hexyl) 
Terephthalate

424.67605-439-7166412-78-8DINCHDi(isononyl) 
cyclohexanoate

975.41(Average 
MW)232-391-08013-07-8ESBOEpoxidised soybean oil



2. 녹색화학 평가법

안전한 화학물질을 위한 그린스크린: 대체물질 식별
Bench
mark 
점수

물리적
특성동태환경

유해성그룹 II&II* 인체그룹 I 인체

FRxBPCAAAIrEIrSSnRSnSNSTATEDRMCCASRNChemical Name
반복단회반복단회

1LLHvLLLLLLLLLMHLHHHLH117-81-7
DEHP

(Di(2-ethyl hexyl) 
Phthalate)

3LLvLMMHLLLLLLLLLDGLLLL77-90-7
ATBC

(Acetyl tributyl citrate)

3DGLLvLvLLLLLDGLLLLLLDGLLLL103-23-1
DEHA

(Di(2-ethyl hexyl) Adipate)

3DGLLLvLLLLLLLDGLLLLDGLLLL6422-86-2
DEHT

(Di(2-ethyl hexyl) 
Terephthalate)

3LLLMLLLMDGLLLLLLDGLLLL166412-78-8
DINCH

(Di(isononyl) 
cyclohexanoate)

3LLLvLLLMMDGLLLLLLDGLLLL8013-07-8
ESBO

(Epoxidised soybean oil)

H (High): 높은 유해성
M (Moderate): 중간 유해성
L (Low): 낮은 유해성
vL (very Low): 매우 낮은
유해성
DG (Data Gap): 데이터 부족



2. 녹색화학 평가법

ChemForward



2. 녹색화학 평가법

ChemForward
발암성

내분비계 교란성

변이원성

생식 & 발달 독성

급성 독성

경구 독성 단회 노출 장기 독성

아만성/만성

급성 독성

경피 독성 단회 노출 장기 독성

아만성/만성

급성 독성

흡입 독성 단회 노출 장기 독성

아만성/만성

신경독성 (경구, 경피 및 흡입)

피부, 눈 및 호흡기 부식성/자극성

피부 및 호흡기 감작성

어류 독성 (급성&만성)

물벼룩 독성 (급성&만성)

조류 독성 (급성&만성)

육상 독성: (Birds (아만성))

육상 독성: Grey Birds (아만성/만성) 

육상 독성: 토양 유기체 독성 (급성) 

육상 독성: 토양 유기체 독성 (아만성/만성)

잔류성 및 이분해성

생체농축성

기후 영향

할로겐유기화합물

독성금속

Endpoint 기준
조화된

유해성 분류

Chemical has no YELLOW or RED adjusted hazard classifications nor Cancer and/or Endocrine Activity/Disruption data gaps.A
Chemical has no YELLOW adjusted hazard classifications but lacks long-term cancer studies and/or data regarding potential Endocrine Activity/Disruption.

B Chemical has one or more YELLOW adjusted hazard classifications.

Chemical has one or more RED adjusted hazard classifications.

C
Chemical has a RED adjusted hazard classification for at least one of the three CMR endpoints and the RED classification is associated with Category 2.

Chemical has one or more GREY adjusted hazard classifications.

Chemical has one or more YELLOW adjusted hazard classifications in Carcinogenicity, Reproductive/Developmental Toxicity, or Endocrine Activity/Disruption endpoints.

Chemical has a RED adjusted hazard classification for Reproductive/Developmental Toxicity where the RED classification is associated with Category 2 in addition to a 
YELLOW adjusted hazard classification for Endocrine Activity/Disruption.

D
Assessor-verified PFAS/Chlorinated Organic Substances/Brominated Organic Substances Which do NOT meet exemption criteria.

Assessor-verified RED for Climatic Relevance

Criteria under development for Persistent, Mobile & Toxic Chemicals

Criteria under development for Very Persistent & Very Mobile Chemicals

Persistence & Bioaccumulation score is RED or PURPLE; and any adjusted human or environmental  hazard classification is RED (except irritation  or sensitization)

F
Persistence & Bioaccumulation classification is PURPLE

Persistence & Bioaccumulation classification is RED

Persistence score is PURPLE; and any adjusted human or environmental hazard classification is RED (except irritation or sensitization)

Chemical has a RED adjusted hazard classification for at least one of the three CMR (Carcinogenicity, Mutagenicity, Reproductive/Developmental Toxicity) endpoints and the 
RED classification is associated with Category 1

Chemical has a RED adjusted hazard classification for Endocrine Activity/Disruption

Chemical has multiple GREY adjusted hazard classifications, with insufficient information on human and environmental health endpoints to assign a hazard band.U



2. 녹색화학 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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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화학 평가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도구 비교

Safer ChoiceChemFORWARDGreenScreenEndpoint

√√√Carcinogenicity

√√√Mutagenicity

√√√
Reproductive 
Toxicity

√√√
Developmental 
Toxicity

√√√Endocrine Activity

√√√Acute Toxicity

√√√Systemic Toxicity

√√√Neurotoxicity

√√√Skin Sensitization

√√√
Respiratory 
Sensitization

√√√Skin Irritation

√√√Eye Irritation

√√√
Acute Aquatic 
Toxicity

√√√
Chronic Aquatic 
Toxicity

×√√Persistence

×√√Bioaccumulation

××√Reactivity

××√Flammability

×√×Terrestrial Toxicity

×√×Climatic Relevance

×√√Data Gap Rule

Avoid – Chemical of High ConcernBenchmark-1

Use but Search for Safer SubstitutesBenchmark-2

Use but Still Opportunity for ImprovementBenchmark-3

Prefer – Safer ChemicalBenchmark-4

Unspecified Due to Insufficient DataBenchmark-U

Low hazard and low risk

Some moderate hazards but low risk

Moderate to high hazards and moderate risk; or uncertainty that could result in moderate risk

Moderate to high hazard; emerging regulatory risk (classification may be based on a chemical class/grouping 
approach)

High hazards and high risk in most scenarios

CHA has been completed but with excessive data gaps, rating is not possible

Seek additional information, request a CHA to inform a decision

The chemical has been verified to be of low concern based on experimental and modeled data.

The chemical is expected to be of low concern, additional data would strengthen our confidence in the 
chemical’s safer status.

The chemical has met Safer Choice Criteria for its functional ingredient-class but has some hazard profile issues.

This chemical may not be acceptable for use in products that are candidates for the Safer Choice label and any 
currently certified products that contain it may need to reformulate per Safer Choice Compliance Schedules.



2. 녹색화학 평가법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SSbD)  – EU 그린딜

범위세부 정보평가 항목단계

화학물질/재료 내재적 특성제조된 화학물질 및 재료의 유해성 특성(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물리적 유해성)에 초점을 둔 평가화학물질/재료의 유해성 평가1

화학물질/재료 생산 및 가공사용된 원료(생산)와 제조된 화학물질/재료(가공, 폐기
단계)로부터의 생산 단계에서 인체 및 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

화학물질/재료 생산 및 가공
단계에서의 인체 및 안전 영향

2

화학물질/재료 적용
화학물질/재료의 최종 적용 단계에서 인체 건강 및 환경
영향을 평가

최종 적용 단계에서의 인체 및
환경 영향

3

화학물질/재료 전 생애 주기

다음에 대한 생애 주기 환경 영향 카테고리 평가:
• 독성 및 환경 독성
• 기후 변화
• 오존층 파괴, 미세먼지, 전리 방사선, 광화학 오전 형성, 

산성화, 부영양화
• 자원, 토지 이용, 물 사용

환경 지속 가능성 평가4

경제 측면: 화학물질/재료 전
생애 주기
사회 측면: 화학물질/재료 생산
및 관련 공급업자

이 단계는 탐색 단계에 있음. 향후 고려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개요 제시.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재무적 요소에
중점을 둠.

사회적 및 경제적 지속 가능성
평가

5



2. 녹색화학 평가법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SSbD)  – EU 그린딜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화학물질 환경 지속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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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화학 평가법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SSbD)  – EU 그린딜

SSbD 
Level

Environmenta
l 

Sustainability
ResourcesPollutio

n
Climate 
changeToxicitySafetyUse

phase
Processin

gHazardChemica
l

01.01.001.0011.000.0023.000DEHP

10.380.250.2510.002.7032.703ATBC

10.480.750.5000.673.0033.003DEHA

21.061.001.2511.003.0033.003DEHT

31.501.251.7512.003.0033.003DINCH

20.791.001.5000.673.0033.003ESBO



2. 녹색화학 평가법

OECD Subst i tu t ion and A l te rnat i ves  Too lbox (SAAToo lbox)



2. 녹색화학 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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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ecd.org/chemicalsafety/risk-management/substitution-of-hazardous-chemicals/



2. 녹색화학 평가법_평가사례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도구 적용

공급망 관리안전한 화학물질 목록 생성녹색/지속가능성 인증



2. 녹색화학 평가법_평가사례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도구 적용 사례: Sephora

Ø ChemForward 협력 방안

- 고우려 화학물질 목록 추가

- 안전한 대체물질 선정

- 유감스러운 대체(Regrettable 

Substitution)를 피하기 위한 포괄적인

유해성 평가 진행

-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한 녹색화학에

대한 접근성 향상

Ø 성과
- 26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진행
- 고우려 화학물질을 함유한 SKU 39.5 %

감소
- 2022년 7월 기준, 전체 SKU 중 95.5 %가

고우려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



2. 녹색화학 평가법_평가사례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도구 적용 사례: Ino lex

Ø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

- 천연성 기준 및 표준을 충족한

천연 원료 사용

- 성분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기관을 통해 표준 및 인증 획득

Ø ChemForward 협력
- 2022년부터 제3자 표준 및

인증 포트폴리오에
ChemForward SaferTM 추가

- 2022년 동안, 총 41가지 제품
인증



2. 녹색화학 평가법_평가사례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도구 적용 사례: 뷰티&퍼스널 케어



미국에서지속가능성규정의
부상

소셜미디어와기후변화에대한인식으로인한지속

가능성에대한소비자의관심은정책결정에상당한

영향을미치고있음.

느린연방입법절차로인해주및지역수준에서규

정준수요구사항이보완되었으며, 감독및지침에
관한연방및주기관간의충돌로인해기업의규제

대응이더어려워짐.



연방 FTC 그린가이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마케터가환경주장을입증하는데도움이되는그린

가이드(Green Guides)로알려진지침을제공한다;

모든환경마케팅주장에적용되는일반원칙. 주장
에대한소비자해석및입증방법에대한지침. 소비
자를오도하지않기위한주장에대한요건. 예를들
어, 생분해성에대한부적절한주장은제품이정상적
인폐기조건에서 1년이내에분해된다는증거로뒷
받침되어야합니다.



CA SB-343 재활용가능재
료라벨링

캘리포니아의 SB-343은 2022년 1월 1일부터재활
용클레임을규제하기위해환경마케팅법을개정했

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수거및분류기준에따른재활용가능성의정

의.
● 재활용할수없는제품에대한재활용표기불

가

주장을입증하기위해추격재활용표기를사용하는

광고주에대한기록보관요구



기업을위한실용적인지침

진화하는그린마케팅법률을준수하기위해기업은

다음을수행해야합니다.

● 특히캘리포니아에서제품과관련된모든환

경주장을검토하고입증합니다.
● 주장을뒷받침하는문서를유지하고재활용

기호의적절한사용을보장합니다.
● 규정준수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

그린마케팅법률및지침에대한최신정보를

모니터링



미국에서부상하고있는플라스틱포장방법의종류

미국에서플라스틱포장의환경은지속가능성을강화하기위한새로운법률과규정으로전환중.

주요개발사항에는재활용또는퇴비화가능한재료의사용을촉진하는콘텐츠의무화와폐기물관리부

담을지방자치단체에서생산자로이전하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 ity) 법률전환이빠르게
이루어지고있음.



플라스틱재활용의무

재활용가능또는퇴비화가능
한포장재홍보

재활용소재의사용확대 주에서판매하기위한규정준
수요구사항

포장에재활용또는퇴비화가능한

재료의사용을장려하며, 미국의재
활용재료시장을활성화하는것을

목표로합니다. 규정준수는다양한
주에서제품을판매하기위해필수

적임.

포장및제품에재활용재료의통합

증가는새로운플라스틱에대한의

존도를줄이는데기여함.

기업은주법을준수하여운영하기

위해특정규제표준을충족해야함.



생산자책임(EPR)

생산자에게처분책임전가 생산자(주로브랜드소유자)는이제제품및포장의폐기에대한책임이있으며, 이러한변
화는공급망내에서책임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함

생산자책임기구(PRO) 회원가입 생산자는 EPR 법률을준수하기위해 PRO(Producer Responsibil ity Organization) 또는
SRO(Managing Organization)에가입해야함

폐기물관리를지원하기위한재정적
의무

생산자는폐기물관리와관련된관리및운영비용을충당하기위해수수료를지불



주별필수재활용포장재규정내용

워싱턴의 *경질포장요구사항

워싱턴(H-5022)은가정용품및개인위생용
품에대해경질포장을의무화하여재활용률

을 10%에서 50%로높이려고함. 규정준수
기한은 2025년, 2028년및 2031년으로설정
됨.

*'경질포장'은단단하고형태가고정된포장재를의미하
며, 주로플라스틱, 금속, 유리, 종이등을소재로사용합
니다. 이러한포장재는제품보호와운송에적합하여식
음료, 의료, 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됩니다.

워싱턴주에서는환경보호를위해특정경질포장재에

대한규제를강화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6월
1일부터스티로폼과폴리스티렌으로만든포장용기와
이동식아이스박스의판매및유통이금지되었습니다. 이
러한규제는컵, 접시, 포장용조개껍데기, 쟁반, 식품용
기뿐만아니라포장용땅콩및일회용쿨러도포함합니

다. 

캘리포니아의재활용또는퇴비화가능한포장의무화

캘리포니아(SB-54/AB 793)는 2032년까지
모든제품포장을재활용하거나퇴비화할수

있도록요구하며, PCR(Post-Consumer 
Recycled) 규정과관련된다른주의모델임.

뉴저지의포장재재활용증가

뉴저지(S-2515)는워싱턴주와유사한재활용
률증가를목표로하고있으며 2024년부터
준수가시작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5개주에서는플라스틱포장폐기물문제를해결하기
위해 EPR 법률을제정했으며, EPR 법안은폐기물관리
에대한재정적책임을지방자치단체에서생산자로

이전함으로써순환경제를장려하고재활용률을높이

기위함임

EPR은교육과투자를통해재활용을촉진하는것을목
표로하며, 사용후재활용재료에대한 2차산업확장
및성장

오레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메인및미네
소타의 EPR 법률

EPR 입법의목적과영향



생산자책임기구(PRO)

기업은 EPR 규정을준수하기위해 PRO에가입해야하며, PRO
는규정준수서비스를관리할책임이있음

PRO는생산업체가 EPR 법률에따른의무를이행하고수수료
징수및평가를관리할수있도록지원함

PRO에가입하기위한회사의요구사항 규제대응서비스에서 PRO의역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타임라인

오레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메인및미네소타의
적용일정: 

오레곤: CAA 등록은 2024년 7월부터시작됩니다. 

생산자수수료는 2025년 7월콜로라도시작: 2024
년 10월까지등록; 

수수료는 2026년 1월캘리포니아부터시작: 2025년
7월까지등록; 

수수료는 2027년 1월메인주시작: 2026년 5월까지
등록; 

수수료는 2026년 9월미네소타시작: 2025년 7월까
지등록; 2028년 10월까지계획서제출



EPR 입법제안및관심증가

여러주에서플라스틱폐기물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

위해 EPR 법안을모색하고있으며, 제안된법안에는포
장감소및재활용현대화를위한조치가포함되어있

음

지속가능한포장솔루션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

지면서 EPR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 뉴욕, 
매사추세츠, 테네시와같은주에서는 EPR 제안에대해
적극적으로논의중임

여러주에서제안된법안에대한설명 EPR에대한관심증가



규정준수를위한실용적인지침

제품에사용된플라스틱포장재의종류와무게를평가하고, 포장재에
관한주규정을준수하는지확인

EPR 요구사항을숙지하고적용가능한면제사항을검토

제품에사용된플라스틱포장재평가

EPR 의무및면제이해



규칙제정및 PRO 등록참여

규칙제정프로세스에참여하고 PRO에등록하여규
정준수를보장

플라스틱/포장폐기물제안에대한정보및업데이트
유지: 플라스틱폐기물관리와관련된지속적인입법
개발파악 Circular Action Alliance와같은조직에서
제공하는자료수취



SEC & ESG 보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상장기업의 ESG 보고
에대한표준화및감독에대한기준을높힘. 여기에
는기후관련공시에관한규칙변경제안이포함되

며, 이는일관되고신뢰할수있는정보를찾는투자
자에게매우중요함. 이프레젠테이션에서는 SEC의
진화하는지침과기업보고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

다







ESG 보고의표준화및감독
에대한 SEC의관심확대
SEC는투자자의투명성을개선하기위해 ESG 보고
의표준화를강화하는것이목표임

● 2022년 3월, SEC는등록자가서류에특정기
후관련공시를포함하도록요구하는규칙을

제안함



기후관련공시에관한 SEC 
규칙에대한제안된변경사
항
"투자자를위한기후관련공시강화및표준화"라는
제목의제안은다음에대한공시를의무화;

● 기후관련위험관리

● 기후위험이사업및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

● 직간접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Scope 
2, Scope 3)



법적문제로인한효력발생
일연기

2024년 3월새로운규정이채택됨에따라 SEC는법
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발효일을연기하였음

● 43개주와환경단체를포함한다양한단체들
이 SEC의규칙에반대하는청원서를제출했고, 
이는상당한조사부담으로이어짐



기후관련공시를위해
2024년에채택된 SEC 규칙
최종규칙은다음에대한공개를요구함

● 비즈니스전략및재무상태에영향을미치는

기후관련위험

● LAF(Large Accelerated Filer) 및
AF(Accelerated Filer)에대한배출데이터

● 극단적인기상현상으로인한자본화된비용

및손실



ESG 및기후정보공개를위
한실천지침

글로벌 ESG 및기후변화공시의중요성은기업이투
자자와규제당국의증가하는조사에직면함에따라

가장중요합니다. 여러관할권의요구사항을이해하
는것은규정준수및효과적인보고를위해매우중

요함.



글로벌 ESG와기후변화공
시의중요성
글로벌 ESG 공시는투자포트폴리오의리스크를평
가하는데필수적임.

● 기업은특히 EU 및캘리포니아와같이엄격한
규정이있는지역에서다양한보고요구사항

을준수해야함



ESG 및기후보고에대한다
른관할권의요구사항

캘리포니아는 2026년부터매출이 10억달러이상인
기업에대해 Scope 1 및 2 배출량보고를의무화하고
2027년까지 Scope 3 보고를의무화

● 기업은규정준수를보장하기위해이러한요

구사항을시의성있게파악해야함



투자자기관의 ESG 및기후
변화공시요청

잠재적투자위험을평가하기위해 ESG 공시를요구
하는투자자기관이늘고있음

● 기업은투자자를유치하고유지하기위해이

러한요구를충족할준비가되어있어야함



회사인수또는자금조달에대한고려사항

공시요건을이해하는것은인수또는자금조달을고려하는기업에게매우중요합니다.

● 기업은잠재적구매자또는투자자의기대치를이해해야



공개요구사항을숙지하고
배출데이터를추적하십시오.

기업은모든범위에걸쳐배출량데이터를추적하고

특정공개요구사항을이해해야합니다.

● 공급업체를위한행동강령을구현하면 ESG 
표준을준수하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국제표준검토및데이터관리를위한기술솔루션구현

기업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및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와같은국제표준을검토해야함

● 기술솔루션은 ESG 데이터의수집및분석을자동화하여보고효율성을높일수있음



PFAS란?
PFAS(과불화화합물)는기름, 물, 열에저항하는능력으로알려진화학물질그룹입니다. 1940년대에처
음사용된이제품은현재얼룩방지직물, 카펫, 청소제품, 페인트및소방폼과같은수백가지제품에서
볼수있습니다. 일부 PFAS는조리기구및식품포장에도사용됩니다. 다양한화학구조에도불구하고모
든 PFAS는강력한탄소-불소결합을공유하여환경에서잔류합니다. 이러한지속성은공기, 수질및토양
의오염으로이어져 PFAS 노출이건강에미치는잠재적영향에대한지속적인연구를촉발했습니다.



다양한제품에서 PFAS의일
반적인용도
얼룩및방수직물

● 카펫및청소용품

● 페인트및소방용폼

● 조리기구및식품포장에제한적으로사용



PFAS의환경적영향및지속성

PFAS의광범위한사용은심각한환경오염을초래했
습니다. 그들의화학구조는분해에저항력을갖게하여
환경에축적됩니다.

이러한지속성은장기적인생태학적영향에대한우려

를불러일으키고있으며, 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추
가조사를촉구하고있습니다.

환경오염 장기적인생태학적영향



PFAS 노출이건강에미치는
영향에대한지속적인연구

PFAS 노출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가진
행중이며, 심각한건강상태와의잠재적연관성에
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 연구가계속됨에따라
PFAS가인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이해가발
전하여향후규정및공중보건이니셔티브에영향을

미칠것으로예상됩니다.



PFAS에대한법적규제강화

2024년 4월, EPA는 6가지유형의 PFAS에노출되지
않도록지역사회를보호하기위해최초로전국적으로

시행가능한음용수기준을발표할예정이며, 이는연방
감독에있어중요한단계를나타냅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뉴욕을포함한수많은주에서
2024년에 PFAS 관련제품법안을제안하고있으며, 이
는주차원의규제를보다엄격하게하려는움직임이

커지고있음을반영합니다.

음용수표준의연방감독및발표 PFAS에대한주별법률및제안된규정



PFAS 제조업체에대한책임
문제및잠재적소송

PFAS 제조업체와 PFAS를사용하는기업을상대로
한소송이잇따를것으로예상됩니다. 법률전문가들
은이번소송이담배와석면과관련된과거환경소

송의규모에필적할수있으며, 이로인해천문학적
인비용이발생할수있다고경고하고있음.

기업과규제기관을위한정책및정치적고려사항: 
정책과과학의교차점은규제프레임워크가과학적

합의보다앞서나가는경우가많기때문에기업과규

제기관모두에게모두힘든과제임



PFAS 처리를위한실용적인지침

PFAS에관한최신법률및규제개발현황에대한정보를얻기
위해업계협회와협력해야

공청회에참석하여이해관계자의논의를이해하고제출된자료

를검토하여커뮤니티및규제기관의의견을여러기업들과논

의

법률및규제활동에대한최신정보유지 공청회에참여하고제출물을검토합니다.



영향을이해하기위해업계
파트너와컨설팅

업계파트너와협력하여새로운규정을탐색하고비

즈니스운영에미치는영향을논의해야.

오염물질검사및평가를위한고려사항: 오염물질
이흔하고검사비용이많이들수있음을인식하고

PFAS 검사수행이중요



PFAS 관리를위한추가고려사항

국내규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 EU 
화학물질관리규정(EU Chemicals 
Control Regulation) 및 REACH 규정
(REACH Regulation)과같은국제표
준을고려해야하나, EU도의견수렴
이후당국대응일정이늦어지고있

음

지속가능한생산관행을촉진하고

유해물질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

위해 PFAS 대체품에대한연구에투
자(이미산업군별로어느정도진행
중카테고리도)

위험을효과적으로완화하기위해기

술솔루션과데이터분석도구를사

용하여 PFAS 관련정보를관리하고
보고하는시스템을구축

PFAS 규제에대한국제및지
역표준

지속가능한생산을위한 PFAS 대체품에대한연구 효율적인관리및보고를위한시스템구현



3. 화장품 산업의 지속가능성

미국 화장품 ESG 관련 규제

E(Environment):
I.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처리 등을 규제하는 법률, 화장품 및 소비재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

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법

II. Clean Air Act (CAA) : 대기 오염을 규제하는 연방 법률, 기업이 배출하는 유해 물질을 제한.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법에 따라 규제

III. Clean Water Act (CWA) :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 법률, 기업의 폐수 배출을 규제

IV.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 위험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연방법, 폐기물의 생성부터 처분까지의 모든 과정을 규제



3. 화장품 산업의 지속가능성

미국 화장품 ESG 관련 규제

S(Social):
I.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 최저임금, 초과 근무 수당, 아동 노동 금지 등을 규제하는 법률, 노동권 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규정

II.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직장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제공

III. Equal Pay Act :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IV.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를 규정



3. 화장품 산업의 지속가능성

미국 화장품 ESG 관련 규제

G(Governance):
I. Sarbanes-Oxley Act (SOX) : 2002년 제정된 법으로, 기업의 재무 보고 투명성과 회계 부정 방지를 목적의 법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유지하

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

II.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2010년에 제정된 법으로, 금융 규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의 법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금융 책임을 강조하는 법률로, ESG 거버넌스 목표와 관련 있음

III.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는 법,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CONCLUSION



THANK YOU

리이치24시코리아(주)
korea@reach24h.com


